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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년 8월] EU 수출현안⋅수입제도 모니터링

 

1. EU 농산물 수출 증가

   - 출처 : 유럽위원회(2019.07)

       (https://ec.europa.eu/info/sites/info/files/food-farming-fisheries/trade/documents/monitoring-agri-food-trade_may2019_en.pdf) 

 

 ◦ (수출입) 유럽위원회는 지난 달(2019년도 7월) 무역보고서를 발표함

    -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, 2019년 7월 EU 농산물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여, 

128억 유로를 기록하고  달성함.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3%의 상승한 수치임  

    - `19년도 7월, EU 농산물 수출액은 약 21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나타냄. 

`18년도 7월의 무역 수지는 약 13억 흑자를 기록한 바 있음   

 ◦ (수출) 보고서에 따르면, 전년도 동기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교역 대상국으로는 

① 중국(3.2억 유로), ② 미국(3.07억 유로), ③ 일본(1.65억 유로) 등이 있으며, 수출 

감소 대상국으로는 ① 이란(0.29억 유로), ② 리비아(0,27억 유로)등이 있음 

 ◦ 한편, `19년도 7월 기준, 전월 대비 가격기준, 가장 큰 수출액 증가를 나타낸 

식품군으로는 ① 돼지고기(1.56억 유로), ② 증류주(1.51억 유로), ③ 와인(1.37억 

유로)로 집계된 반면, 수출 감소를 나타낸 식품군으로는 ① 사탕무 등의 

당류(0.42억 유로), ② 식용용 오일(팜유, 올리브 오일 불포함, 0.27억 유로)로 

조사됨 

 ◦ (수입) `19년도 7월 기준, 전년도 동기대비 對 유럽연합 농산품의 수입이 

가장 활발하게 증가한 국가로는 ① 우크라이나(1.78억 유로), ② 중국(1.03억 

유로), ③ 미국(0.67억 유로)가 있으며, 수입 감소 국가로는 ① 모로코(0.68억 

유로), ② 튀니지(0.37억 유로) 등이 있음 

    - ① 깻묵(0.78억 유로), ②  코코아콩(0.76억 유로)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, ① 

과일(열대신선 및 건조과일제외, 1.57억 유로), ②  대두(0,73억 유로)의 수입이 눈에 

띄게 감소함 

I 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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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(`18년도 8월 ~ `19년도 7월 수출입 통계) 유럽연합은 지난 1년간의 농산물 

수출입 기록을 통해,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① 미국(234억 유로), ② 중국

(120억 유로), 스위스(840억 유로)를, 수출 증가 품목으로 ① 증류주

(7.3억 유로), ② 와인(4.9 유로), ③ 파스타(4.1억 유로)로 분석함 

     - 반면, 對 유럽연합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국으로는 ① 미국(24억 유로, 

23%), ② 우크라이나(11억 유로, 20%), ③ 중국(5.4억 유로, 10%)로 나타남 

     - 인기 수입 증가 품목으로 ① 통곡(13억 유로), ② 깻묵(8.6억 유로), ③ 코코아 콩

4.4억 유로)등으로 조사됨  

 ◦ 유럽연합 수출입 대상국 및 식품군별 상세 수출입비중은 상기링크를 통해 

확인 가능함 

2. 결정 (EU) 2019/1338 발표 : ‘플라스틱 재질 식품보관용기에 관한 

규정 (EU) No 10/2011 개정’발표

    - 출처:EUR-Lex(2019.08.09)

         (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9R1338&from=EN)

 ◦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및 위원회가 식품 용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침 

80/590/EEC, 89/109/EEC를 폐지하고 재정한 규정 (EC) No 1935/2004과 

(EU) No 10/2011와 연관된 규정임 

     - 유럽연합 및 의원회는 2004년 규정 (EC) No 1935/2004를 재정하고 이 중, 

특히 제 5조 1항의 (a), (d), (e), (i), 11조 3항, 12조 3항 및 6항과 관련하여, 

2011년도 (EU) No 10/2011을 재정함

    - 위원회 규정 (EU) No 10/2011의 부속서 I은 플라스틱 재질 식품보관용기와 

관련하여, 유럽연합에서 허가한 물질의 리스트를 기재하고 있음

 ◦ 유럽식품안전청(이하 관련당국)은 이미 재정되어 실행되는 규정 (EU) 

No 10/2011을 재검토 하는 중, 기존에 사용이 허가되었던 플라스틱 

물질번호 1059에 관한 과학적 견해를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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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유럽 위원회는 예전, 규정 (EU) 10/2011에서 건조 혹은 고체 식픔의 보존을 목적으로, 

물질번호 1059, 즉 Poly((R)-3-hydroxybutrate-co-(R)-3-hydroxyhxanoate)1)의 단독

사용 혹은 다른 중합체(Polymer)와 혼합된 형태로 사용을 허가함 해당 허가는 

기존 위원회 규정 (EU) No 10/2011 부속서 III 표 2를 근거함  

    - 한편, 위원회는 최근, 해당 물질이 건조 혹은 고체 식품의 용기로써의 

사용 뿐 아니라, 모든 형태의 식품 보존에 단독 혹은 기타 중합체와 

혼합된 형태로의 사용을 허가함

    - 위원회는 해당 물질이 5.0mg/kg 이하 중량에서, 1000Da 이하의 저중합체 

분자가 모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된 식품을 포함한 형태의 모든 

식품을 실온이하의 온도에서 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을 얻음 

    - 해당 결론은 규정 (EU) No 10/2011 부속서 V, Ch. 2의 point 2.1.4.에 기반, 

도출된 것임 

    - 또한, 위원회는 같은 맥락으로 규정 (EU) No 10/2011 부속서 I, point 

1의 표 1에 근거하여, 크로톤산(crotonic acid)의 분해를 위하여 물질 

번호 1059이 사용되는 것을 허가함. 허가량은 0.05mg/kg으로 함 

    - 상기의 수정 내용들에 따라, 기존의 규정 EU No 10/2011으의 부속서 

I의 POINT 1의 표의 10열의 내용은 변경 되어야 함 

 ◦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규정을 일치시키는 관례를 따라, 해당 규정(EU) 

No 10/2011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

 ◦ 상기된 일렬의 신규규정 재정은 식물, 동물, 식품과 사료 상임위원회

(The Standng Committee on Plants, Animals, Food and Feed)의 견해와 

일치함 

    

- 아래 - 

제 1 조 : 규정 (EU) No 10/2011 부속서 I의 내용은 해당 결정

규정 부속서 내용과 일치함  

 

제 2 조 : 식품보존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물질과 관련한 규정

1) 또는 표기명 No 1059, CAS number 147398-31-0을 사용하기도 함. 동일 물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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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U) No 10/2011의 업데이트격인 해당 신규 규정은 2020년 8월 

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, 현재 시장유통 중인 제품은 재고 

소진까지 판매 가능함 

     ◦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가 출간되는 일 20일째부터 효력을 발함

3. 결정 (EU) 2019/1331 발표 : ‘박하오일2) 시트로넬라3) 살균제의 

사용권한과 관련하여 재정된 규정 (EU) No 528/2012의 제 36항 1조와 

연관된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 결정’ 실행

    - 출처:EUR-Lex(2019.08.07)

         (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9D1331&qid=1554202683512&from=EN)

 ◦ 해당 규정은 2012년 5월 22일,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시장 유통가능한 살

균제 항목과 관련하여 재정한 규정 (EU) No 528/2012, 그 중, 36조 3항과 

연관된 규정임 

 ◦ 2017년 11월 24일, 영국 소재 Bird Free 사는 자사 생산의 살균제 

‘Bird Free’의 판매허가 신청서를 관련당국에 제출함 

     - Bird Free’는 젤 타입의 살균제로써, 야생 비둘기가 빌딩이나 기타 

건축물에 둥지를 트는 것을 방지함

     - 해당 살균제는 박하오일과 시트로넬라 두 가지 활성성분을 포함하고 

있으며, 규정 (EU) No 528/2012 부속서 I은 해당 성분에 대한 사용

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

     - 해당 살균제는 영국 관련당국에 의해 `18년 6월 5일, 영국 내 판매가 

허용됨 

 ◦ `18년 6월 12일, 영국 관련당국은 규정 (EU) No 528/2012 제 27조 1항, 

즉,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판매권을 획득한 물품이 회원국 내 자유롭게 

통용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, 해당 살균제가 EU 내 시장 유통권 가능

2) 박하오일, peppermint oil

3) 시트로넬라, citronella, 식물의 일종, 이것에서 추출한 향료는 향수나 비누에 쓰임. 네이버사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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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을 기타 유럽연합국에 공지함

◦ 한편, 2018년 7월 12일, 독일, 프랑스는 규정 (EU) No 528/2012 제 27항 

2조 1문단의 내용에 따라, 영국의 시장 유통권을 인정할 수 없는 반대서

명을 제출함

   - 서명에 따르면, 상기 살균제는 규정 (EU) No 528/2012 25항의 요구

수준을 만족하지 못함

    

◦ 쌍방의 입장차를 조정하고자 코디네이션 그룹이 결성됨. 한편, 해당 그룹

은 9월 25일, 10월 12일 두 차례 컨퍼런스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

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함 

◦ 이에 따라, 해당 건은 11월 27일, 유럽 연합 규정 (EU) No 528/2012 제 

36조 2항에 따라, 관련 당국(European Chemicals Agency, 유럽화학청)에 

위탁됨

   - 관련 당국에 따르면, ‘Bird Free’는 규정 (EU) No 528/2012에 근거, 

살균제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, 시장유통권한을 부여받을 

수 있음 

 ◦ 당국의 견해에 따라, 해당 살균제는 규정 (EU) No 528/2012 제 25조 d

항에 명시된 정의에 부합하는 살균제로써의 기능을 가짐 

 ◦ 상기된 일렬의 신규규정 재정은 살균제품 상임위원회(The Standng 

Committee on Biocidal Products)의 견해와 일치함 

    

- 아래 - 

제 1 조 : 살균제 사례번호 BC-RG035397-31로 등록된‘Bird 

Free’는 규정 (EU) No 528/2012 제 25조 dgkddp 

명시된 살균제 조건에 부합함

 

제 2 조 : 해당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전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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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없음

 

 ◦ 없음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

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(제조사) 중량(kg) 불합격사유 조치사항

2019.01.01

III  통관문제 사례ž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II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
